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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. 

검찰은 오늘(2017. 10. 19.)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

받은 145명에 대하여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제1호, 제4호 위반 사

건도 직권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

대법원이 7년 전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‘당초 법률도 아니고 입헌적 법치

주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, 무효’라고 선언한 뒤, 우리 모

임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긴급

조치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주장해 왔다. 비록 검찰의 발표가 많이 늦은 감은 

있지만 정의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. 

그러나,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에 

한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

수 없다.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

는 과정에서 반공법위반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합한 경우

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병합 사건이라고 하여 직권재심 청구에서 제외할 이

유가 없다. 

더 나아가 국가는 형사재심청구를 통해 형사정의를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

긴급조치 발동이라는 중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비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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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.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긴급조치 

발동 행위를 ‘통치행위’라는 치외법권의 영역에 두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

을 인정하지 않았다. 이는 법치주의의 국가원리에도 명백히 위반된다. 

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극히 상식적인 사

회를 기대하며,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

명백히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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